
액화수소 생산·운송 및 충전소 구축·운영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린데수소에너지(주)

 1. 규제특례 내용

    액화수소 생산·저장·운송·충전을 위한 밸류체인 全단계실증

    -  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탱크로리로 운송하고, 수소충전소 등에

   보급하여 운영

 

 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    - 구역 : (플랜트)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130 효성화학 용연 공장 내

             (충전소) 산업부 등과 협의한 전국 21개 지역

    - 기간 : 2년

    – 규모 : 플랜트 1기, 탱크로리 20대, 충전소 21기

 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    1.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 및 향후 가스안전공사가 별도로 제시할 예정인 

   상세 실증기준 준수

    2. 액화수소 충전소 21기의 구축은 허용하나, 실제 운영 규모 및 기간은 

  산업부와 신청기업간 추후 협의하여 결정

 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

    - 보험명 :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

    - 보상한도 : 대인 1인당 2억원, 대물 1사고당 10억원

 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　　- 공통조건 :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

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

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    

    - 공통사항 : 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

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

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

따를 것


